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하고 선박의 운항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중 하수의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화중량톤수 5,000톤이상의 단일선체유조선을 단계적으로       폐선하는 기한을 정하고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연장 허용을       위한 상태평가계획 검사근거 마련(안 제12조제4항)

  나.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국제협약과 일치시킴(안       제30조제1항)
  다. 총톤수 150톤이상의 산적액체화학품운송선에 대한 유해액       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 비치 의무조항 신설(안 제30조의2)

  라. 선박에 의해 해양에 처분되는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       해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 의무조항 신설(안 제51조의2)

  마. 형식승인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외관검사만 시행하고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5조제2항 단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 ○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11. ○○ ∼ 11. ○○)

                (3) 규제심사 : 

해양수산부령  제2002-   호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제1종유수분리장치”를 “기름필터링장치”로 하며, 동조  제1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8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고점성물질”이라 함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가. A류 및 B류물질에 대하여는 화물양하시의 온도에서 25밀리        파스칼·초이상인 점도의 물질
    나. C류물질에 대하여는 화물양하시의 온도에서 60밀리파스칼·        초이상인 점도의 물질
  19.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라 함은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의 규      정에 의거 우리나라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를 말한      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별표 4의2에서 요구하는 상태평가계획검사는 국제협약     부속서 제Ⅰ장 제13G규칙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유수분리장치”를 “기름필터링장치”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선박의 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와 통합될 경우 이 명칭을 해양오염비상계획서로 할 수 있다.

제20조중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해양(기름)오염비상계획서”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해양(기름)오염비상계획서”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사전처리”를 “처리”로 하며, 동조제1항중 “사전처리방법은 별표 8과 같고,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을 “처리방법,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은 별표 8과 같고 예비세정방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8 및 별표 9”를 “별표 8”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용시설에 화물의 잔류물 및 혼합물의 배출에 관한 사항
  3. 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세정수, 물밸러스트 및 잔류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또      는 정화방법에 의한 제거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①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은 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선박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통합될 경우 그 명칭을 해양오염비상계획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 유해액체물질의 유출사고발생시 선박의 선장이 취하여야 할 보      고 절차에 관한 사항
  3. 유해액체물질의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선원이 취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주요제원,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선박의 선원에 대한 방제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유해액체물질의 유출사고발생시 그 사실을 통보할 연안당사국의      기관명칭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검인신청 등)①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양(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대상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에 당해 선박의 해양(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유    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검인증서의 교부)①해양경찰청장은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  하여 해양(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에 대한 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해양(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7에 의한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선박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을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중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으로 하며 본문의 “선박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 폐기물의 배출해역,”을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중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배출”로 한다.

제5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플래카드 및 폐기물관리계획서의 비치 등)(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의 길이 12미터이상의 모든 선박은 플래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플래카드의 내용과 크기 등은 별표 31과 같다.

  ②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의 비치대상 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400톤이상의 선박
  2.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15인이상의 선박(1시간이내의 항      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하고 국제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 저장, 가공처리 및 폐기 절차
  2. 계획서의 시행 책임자 지정
  3.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장비를 본선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서
제53조제1항제1호가목중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이라 한다)”을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중 “3번째”를 “2번째 또는 3번째”로 한다. 

제61조제2항중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기름오염방지증서추록 또는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을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해양(기름,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어장에서 조업중 또는 성어기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해양오염방지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형식승인을위한성능시험기준및검정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1항중 “다음과 같다”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한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성능시험및검정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형식승인을위한성능시험기준및검정기준"중에서 외관검사만 시행하고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제품의 기본 골격 및 주요 구조물이 동일한 재료 및  부품을 사      용하여 제조 또는 제작된 것.

  2. 제품의 기본 골격 및 구조가 같은 형을 가지거나  용량의 차이      에 따라 크기 및  무게가 다른 것.

  3. 동일한 오염방지처리방식을 채택한 것.

  4. 동일한 제조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제작된 것.

제106조제2항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며, “그 자재”를 “그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로 한다.

별표 6의제2호나목의 선박의 총톤수란중 “G<1천, 1천  G<4만, G  4만”을 “G＜400”으로, q의 값란중 “0.00044G, 0.4+0.00004G, 2”를“0.00044G"로 하며, 제3호중 “유수분리장치”를 “기름필터링장치”로 하고, 제16호나목중 “소각로”를 “소각기”로 하며, 제18호가목중 “제18호가목(2)”를 “제17호가목(2)”로 한다.

별표 7의 제목중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해양(기름,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로 한다.

별표 11의제6호라목(1)중 “0.1㎥”를 “0.1㎥(1986년 6월 30일이전 건조선박은 0.3㎥)”로 (2)중 “0.3㎥”를 “0.3㎥(1986년 6월 30일이전 건조선박은 0.9㎥)”로 하며,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22의 정기검사 및 제1종중간검사 기름오염방지설비란중 “유수분리장치”를 “기름필터링장치”로 한다.

별표 30의제1호중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해양(기름,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로 한다.  

별표 9를 삭제하고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별표 4의2, 별표 10,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제3조(유수분리장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사용하던 “유수분리장치”의 용어는 “기름필터링장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제12조제1항관련)
	대 상 선 박
	기 름 오 염 방 지 설 비

	1. 총톤수 50톤이상 400톤    미만의 유조선
	가. 선저폐수저장장치 또는 기름필터    링장치
나. 배출관장치
(선박의 기관구역이 좁거나 전원의 부족으로 가목 및 나목의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누유방지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2. 총톤수 100톤이상 4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    닌 선박
	

	3. 총톤수 400톤이상 1만톤    미만의 선박. 다만, 제5    호의 선박을 제외한다.
	가. 기름필터링장치
나. 슬러지탱크
다. 배출관장치

	4. 총톤수 1만톤이상의 모    든 선박. 다만, 제5호의    선박을 제외한다.
	가. 기름필터링장치
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다. 슬러지탱크
라. 배출관장치

	5. 총톤수 400톤이상으로서    국제특별해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가. 기름필터링장치
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다. 슬러지탱크
라. 배출관장치
(유성혼합물을 선박안에 보유한 후 수용시설에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슬러지탱크 및 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비  고 : 1. 기관구역이 없는 부선 또는 합계출력 2천마력미만의 기관  이 설치된 부선으로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배출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선박에 요구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기관(130㎾이상의 내연기관에 한한다)이 설치된 부선은 누유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총톤수 4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슬러지를 선박안에서 소        각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소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하배수톤수 200톤이상의 군함과 경찰용 선박은 당해 선        박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구조기준 및 복원성기준(제12조제1항관련)
1. 선박의 구조기준
	대  상  선  박
	구  조  기  준

	가. 총톤수 150톤이상의 신조유  조선. 다만, 1989년 6월 30일이전에 용골이 설치된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선박복원성 선체구조

	나. 1974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현존유조선(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74년 6월 30일이후에 용골이 설치된 것) 및 신조유조선. 다만, 1989년 6월 30일이전에 용골이 설치된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대량의 기름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화물창

	다. 다음 1에 해당하는 재화중량    톤수 500톤이상인 유조선
  (1) 1993년 7월 6일이후에 건      조계약이 체결된 것
  (2) 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용골이 설치되거나 
	가. 재화중량톤수 5천톤미만인     유조선 : 이중저구조
나. 재화중량톤수 5천톤이상인     유조선 : 이중선체구조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것
  (3)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    도된 것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주요    개조가 이루어지는 유조선
    (가) 1993년 7월 6일이후에      개조계약이 체결된 것
    (나) 개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이후에 개조공사가 개시된 것
    (다) 1996년 7월 6일이후에      개조가 완료된 것
	

	라. 다목에 규정된 일자전에 건  조계약이 체결되거나 용골이 설치되거나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5천톤이상의 유조선
  (1) “범주 1 유조선”(별표 4의  비고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조신유조선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유조선으로서 원유, 연료유, 중유 또는 윤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이상의 유조선 및 상기 이외의 기름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이상의 유조선)
	  아래에서 정하는 연도에 도래   하는 당해선박의 인도일의 연차   일전에 이중선체구조
가. 범주 1 유조선
  2003 (1973년이전에 인도된 선박)

  2004 (1974 및 1975년에 인도된       선박
  2005*(1976 및 1977년에 인도       된 선박)

  2006*(1978, 1979 및 1980년에       인도된 선박)

  2007*(1981년이후에 인도된 선박)


	  (2) “범주 2 유조선”(별표 4의  비고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조신유조선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유조선으로서 원유, 연료유, 중유 또는 윤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이상의 유조선 및 상기 이외의 기름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이상의 유조선)

  (3) “범주 3 유조선”은 재화중  량 5천톤이상의 유조선으로서 상기 1호 또는 2호에서 정한 재화중량톤수 미만의 선박

	나. 범주 2 유조선
  2003 (1973년이전에 인도된 선박)
  2004 (1974 및 1975년에 인도된       선박
  2005 (1976 및 1977년에 인도       된 선박)
  2006 (1978 및 1979년에 인도       된 선박)

  2007 (1980 및 1981년에 인도       된 선박)

  2008 (1982년에 인도된 선박)

  2009 (1983년에 인도된 선박)

  2010*(1984년에 인도된 선박)

  2011*(1985년에 인도된 선박)

  2012*(1986년에 인도된 선박)

  2013*(1987년에 인도된 선박)

  2014*(1988년에 인도된 선박)

  2015*(1989년이후에 인도된 선박)

다. 범주 3 유조선
  2003 (1973년이후에 인도된 선박)
  2004 (1974 및 1975년에 인도된       선박
  2005 (1976 및 1977년에 인도       된 선박)

  2006 (1978 및 1979년에 인도       된 선박)


	
	  2007 (1980 및 1981년에 인도       된 선박)

  2008 (1982년에 인도된 선박)

  2009 (1983년에 인도된 선박)

  2010 (1984년에 인도된 선박)

  2011 (1985년에 인도된 선박)

  2012 (1986년에 인도된 선박)

  2013 (1987년에 인도된 선박)

  2014 (1988년에 인도된 선박)

  2015 (1989년이후에 인도된 선박)
* 범주 1 유조선의 경우 2005년이후와 범주 2 유조선의 경우 2010년이후의 인도일의 연차일까지 계속 운항하고자 할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상태평가계획검사에 만족하는 조건임 


비고 : 1. 상기 대상선박의 라목에 해당되는 유조선이 별표 6 제17호  이중선체구조의 가목 (1) 및 (2), 또는 나목 또는 다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화물탱크 경계와 선측 및 선저판 사이의 최소거리 요건을 모든 면에서 만족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선측 보호거리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시설등에관한기준, 제176조제2항 형식2 선박의 화물탱크설치를 위한 거리이상이어야 하며, 선저 보호거리는 별표 6 제11호 분리밸러스트탱크에서 정한 나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름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화물탱크 전길이에 걸쳐 있는 이중저 또는 측면탱크만을 가지고 있는 선박과 기름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화물탱크전 길이에 걸쳐 있는 이중선체구역을 가지고 있으나 비고 1호의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는 범주 2 또는 3의 유조선의 경우, 상기 기준일에 명시된 일자를 지나서 계속 운항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운항은 인도일 이후 25년이 도래되는 일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인도후 25년이상의 “범주 1 유조선”은 별표 6 제11호 분리밸러스트탱크에서 정한 너비 및 높이의 요건에  적합하고, 기름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윙탱크 또는 이중저 구역이 각 선측에서 선박의 전깊이에  대하여 화물창길이의 30%이상 또는 화물창길이의 범위안에서 투영선저면적의 30%이상이어야 한다. 

     4. 비고 3호에 만족하나 비고 2호에 언급되지 아니한 범주 2 또는 3의 유조선의 경우, 상기 기준일을 지나서 운항을 허용할 수 있으나 운항허용일은 2017년의 선박 인도일자 또는 인도후 25년이 도래된 일자중 빠른 일자를 초과할 수 없다.

2. 복원성 기준 

  신조유조선은 다음의 장소에서 선측 또는 선저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밸러스트 상태를 제외한다.

	
	

	
	

	
	

	
	


  가. 손상장소 

	배의 길이(L)
	손  상  장  소 

	(1) L＞225m
	세로방향의 장소

	(2) 225m  L＞150m
	선미에 배치된 기관구역의 전부 또는 후부격벽을 제외한 가로방향의 장소와 기관구역을 제외하고 인접하는 가


	
	로격벽 사이의 세로방향의 장소. 이 경우 기관구역은 단일의 침수구획으로 본다.

	(3) 150m  L
	기관구역을 제외하고 인접하는 가로격벽 사이의 가로방향의 모든 장소


  나. 선측 또는 선저의 가상손상범위
    (1) 선측손상
	구    분
	손  상  범  위 

	세로방향
	1/3L2/3 또는 14.5m중 작은 것

	가로방향
	배의 너비(B)/5 또는 11.5m중 작은 것 

	수직방향
	형기선의 윗쪽으로 무한대


    (2) 선저손상
	구    분
	손  상  범  위 

	
	전부수선부터 0.3L
	그밖의 범위

	세로방향
	1.3L2/3 또는 14.5m중 작은 것 
	1.3L2/3 또는 5m중 작은 것 

	가로방향
	B/6 또는 10m중 작은 것
	B/6 또는 5m중 작은 것

	수직방향
	형기선의 윗쪽으로 B/15 또는 6m중 작은 것


    (3) 선저긁힘현상
      이중선체구조를 적용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이상의 유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세로방향의 범위
        1) 재화중량톤수 7만5천톤이상의 선박 : 전부수선으로부터 측  정하여 0.6L

        2) 재화중량톤수 7만5천톤미만의 선박 : 전부수선으로부터 측정하여 0.4L

      (나) 가로방향의 범위 : 선저 어느 부분에서도 B/3

      (다) 수직방향의 범위 : 선체외판의 손상
  다. 손상시 복원성의 기준
    (1) 유조선의 손상결과 발생하는 최종수선은 침수의 진행을 일으        킬 가능성이 있는 개구의 아랫부분보다 낮아야 한다. 

    (2) 비대칭침수에 의한 횡경사각은 25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  만, 갑판 가장자리가 침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3) 최종 평형시 복원정곡선은 평형위치로부터 최저 20도의 복원  력범위를 갖고, 20도의 범위안에서 적어도 0.1m의 최대잔존복원정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이 범위안의 곡선하부 면적은 0.0175m-라디안이상이어야 한다.

    (4) 손상시 복원성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상손상구역의 침수        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구        역
	침  수  율

	저장용품구역
거주설비구역
기 관 구 역
공 간 구 역
소비성 액체용구역
기타 액체용구역
	0.60

0.95

0.85

0.95

0에서 0.95

0에서 0.95


[별표 8]
유해액체물질의 처리방법,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에 대한 기준
(제26조관련)

1. A류물질
  가. A류물질 또는 혼합물의 운송에 사용된 화물창을 세정하는 경우,  당해 물질 잔존농도가 무게로 0.1%(1kg당 1g) 이하〔단, 인(황인 또는 백인)은 그 잔존농도가 무게로 0.01%(1kg당 0.1g)〕가 되고 그 탱크가 빌 때까지 발생 잔류물을 수용시설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후 탱크에 추가되는 물은 다음 각목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1) 동력선의 경우에는 7노트이상, 무동력선의 경우에는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행중일 것
      (2) 수면하에서 배출할 것
      (3)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수심 25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배출할 것
  나. A류물질의 농도를 계측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표 10에서  정한 예비세정장치를 사용하여 별표 9에서 정한 예비세정방법에 따라 세정하고 예비세정중 발생한 세정수 및 잔류물질을 수용시설로 배출하여야 하며, 이후 해당 화물창에 유입된 세정수 또는 물밸러스트는 가호 (1), (2), (3)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B류물질
  가. B류물질 또는 혼합물의 운송에 사용된 화물창은 해당물질을   선박에서 다 내린 후 다음 각목의 요건중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1) 별표 10에서 정한 스트리핑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창 바닥과   배관에 잔류한 해당물질(고점성 또는 응고성물질 제외)을 별표 11제6항에서 정한 스트리핑 잔류량이하까지 제거할 것
    (2) 고점성 또는 응고성물질은 별표 10에서 정한 예비세정장치   를 사용하여 별표 9에서 정한 예비세정방법에 따라 세정하고 예비세정중 발생한 세정 수 및 잔류물질을 수용시설로 배출할 것
    (3)  별표 11에서 정한 스트리핑 잔류량까지 스트리핑이 행하여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0에서 정한 예비세정장치를 사용하여 별표  9에서 정한 예비세정방법으로 세정하고 세정중 발생한 세정수 및 잔류물질을 수용시설로 배출할 것
  나.  상기 가호에 따라 처리된 이후 해당 화물창에 유입된 세정수   또는 물밸러스트는 다음 각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1) 동력선의 경우에는 7노트이상, 무동력선의 경우에는 4노트이        상의 속력으로 항행중일 것
    (2) 수면하에서 배출할 것
    (3)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수심 25미터이상        의 장소에서 배출할 것
  다. 해당물질을 선박에서 다 내린 후 화물창의 당해 물질 농도가   1ppm미만으로 세정된 화물창에 주입된 물밸러스트와 별표 10에서 정한 예비세정장치를 사용하여 별표 9에서 정한 예비세정방법에 따라 세정한 후 계속하여 1 사이클을 추가 세정한 화물창에 주입된 물밸러스트는 상기 나호 (3)목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3. C류물질
  가. C류물질 또는 혼합물질의 운송에 사용된 화물창은 해당물질을  선박에서 다 내린 후 다음 각목의 요건중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1) 별표 10에서 정한 스트리핑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창 바닥과   배관에 잔류한 해당물질(고점성 또는 응고성물질 제외)을 별표 11제6항에서 정한 스트리핑잔류량이하까지 제거할 것
    (2) 고점성 또는 응고성물질은 별표 10에서 정한 예비세정장치를  사용하여 별표 9에서 정한 예비세정방법에 따라 세정하고 예비세정중 발생한 세정수 및 잔류물질을 수용시설로 배출할 것
    (3)  별표 11에서 정한 스트리핑 잔류량까지 스트리핑이 행하여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0에서 정한 예비세정장치를 사용하여 별표  9에서 정한 예비세정방법으로 세정하고 세정중 발생한 세정수 및 잔류물질을 수용시설로 배출할 것
  나. 상기 가호에 따라 처리된 이후 해당 화물창에 유입된 세정수   또는 물밸러스트는 다음 각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1) 동력선의 경우에는 7노트이상, 무동력선의 경우에는 4노트이        상의 속력으로 항행중일 것
    (2) 수면하에서 배출할 것
    (3)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수심 25미터이상        의 장소에서 배출할 것
  다. 해당물질을 선박에서 다 내린 후 화물창의 당해 물질 농도가   1ppm미만으로 세정된 화물창에 주입된 물밸러스트와 별표 10에서 정한 예비세정장치를 사용하여 별표 9에서 정한 예비세정방법에 따라 세정한 후 계속하여 1 사이클을 추가 세정한 화물창에 주입된 물밸러스트는 상기 나호 (3)목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4. D류물질
  D류물질을 함유하는 물밸러스트, 화물창세정수, 기타의 잔류물 또는 혼합된 유해액체물질은 다음 각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1) 동력선의 경우에는 7노트이상, 무동력선의 경우에는 4노트이        상의 속력으로 항행중일 것
     (2) 혼합물이 수분의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농도의 것일 것
    (3)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배출할 것
[별표 9]
예비세정방법에 대한 기준(제26조 관련)

1. 예비세정방법(1994. 7.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

  가. 비응고성 물질에 대한 예비세정방법
  (1) 화물창은 회전식 물제트에 의하여 세정되어야 한다. A류물질  에 있어서는 세정기가 화물창의 모든 표면이 세정될 수 있도록 2개소이상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B류 및 C류물질에 있어서는 세정기를 1개소에서만  작동하여도 된다.

  (2) 20℃에서 25밀리파스칼·초 이상의 점도를 가지는 물질은 온수      (최저 60℃)로 세정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세정기의 사이클수는 표 1에서 정한 사이클수이상이  어야 한다. 세정기의 사이클은 연속하여 동일한 방위가 되는 시점간의 주기(360도의 회전)로서 결정된다.

 나. 응고성 물질에 대한 예비세정방법
  (1) 화물창의 모든 표면이 세정될 수 있도록 회전식 물제트장치에      의하여 세정되어야 한다.

  (2) 화물창은 온수(최저 60℃)로 세정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세정기의 사이클수는 표 1에서 정한 사이클수이상이      어야 한다. 

<표 1> 세정기의 사이클수
	화물의 분류
	세정기의 사이클 수

	
	비응고성물질
	응고성물질

	A류(잔류물농도 0.1%)
	1
	2

	A류(잔류물농도 0.01%)
	2
	3

	B류
	1/2
	1

	C류
	1/2
	1


2. 예비세정방법(1994. 7.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적용)

  가. 세정제를 재활용하지 않는 비응고성 물질에 대한 예비세정방법
    (1) 화물창은 회전식 물제트에 의하여 세정되어야  한다. A류물  질에 있어서는 세정기가 화물창의 모든 표면이 세정될 수 있도록 2개소이상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B류 및 C류물질에 있어서는 세정기를 1개소에서만 작동하여도 된다.

    (2) 20℃에서 25밀리파스칼·초이상의 점도를 가지는 물질은 그  물질의 특성상 세정효과를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한 온수(최저 60℃)로 세정하여야 한다.

    (3) 세정수의 사용량은 아래 라호에 따라 결정된 양보다 작아서        는 아니된다.

    (4) 예비세정후에는 화물창 및 관계가 완전히 스트리핑되어야 한다.

  나. 세정제를 재활용하지 않는 응고성 물질에 대한 예비세정방법
    (1) 화물창의 모든 표면이 세정될 수 있도록 회전식 물제트에 의        하여 세정되어야 한다.

    (2) 화물창은 온수(최소 60℃)로 세정하여야 한다. 단, 물질의 특성        상 온수세정이 그 세정효과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세정수량은 아래 라호에 따라 결정된 양 이상이어야 한다.

    (4) 예비세정후에는 화물창 및 관계가 완전히 스트리핑되어야 한다.

  다. 세정제를 재활용하는 예비세정방법
    (1) 한 개를 초과하는 화물창을 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정제  를 재활용하는 세정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2) 재활용되는 세정제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물질이 적재된 화        물창의 세정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3) 화물창의 모든 표면이 회전식제트에 의하여 세정되어야 한다. 

    (4) 누적된 처리량이 아래 라호에 규정된 처리량을 상회할 때까        지 세정을 계속하여야 한다.

    (5) 
응고성물질과 20℃에서 25밀리파스칼·초이상의 점도를 가  지는 물질은 세정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온수(최저 60℃)로 세정되어야 한다. 단, 물질의 특성상 온수세정이 그 세정효과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화물창세정을 상기 (5)에 규정된 정도까지 완료한 후에는 화  물창 세정제를 배출하고 화물창을 완전히 스트리핑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계속적으로 배수 및 배출을 하면서 청정세제를 이용하여 화물창을 헹구워야 한다. 최소한 화물창 바닥에 대하여는 이러한 헹굼을 하여야 하며 관계, 펌프 그리고 필터를 씻어내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라. 예비세정에 사용될 세정수의 최소량
    예비세정에 사용될 세정수의 최소량은 화물창내 유해액체물질의 잔류량,  화물창의 크기, 화물의 특성, 연속하여 배출된 세정수의 허용농도 그리고 작업구역에 따라 결정된다. 최소량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Q＝k(15r0.8＋5r0.7.v/1000)

    여기에서,

    Q＝요구되는 최소량(m3)

    r＝각 화물창의 잔류량(m3)

    “r”은 실제 스트리핑 성능 시험에서 증명된 값이어야 하나 그 값은 용적 500m3이상의 화물창당 0.100m3, 용적 100m3이하의 화물창당 0.040m3이상이어야 한다.

    화물창의 크기가 100m3에서 500m3사이인 경우 계산에 필요한 “r”값은 보간법에  의하여 구하여진다.

    A류 물질의 경우 “r”값은 상기의 하한치를 고려, 기준에 따른 스트리핑 시험에  따라 결정하거나 0.9m3의 값으로 한다.

     v＝탱크 용적(m3)

     k＝다음의 값을 가지는 계수：
     ·비응고성으로 낮은 점도를 가진 A류물질을 세정할 때  k＝1.0

     ·응고성 또는 높은 점도를 가진 A류물질을 세정할 때 k＝2.0

     ·모든 해역에서 인을 세정할 때                       k＝3.0

      ·비응고성으로 낮은 점도를 가진 B 및 C류물질을 세정할 때  k＝0.5

     ·응고성 또는 높은 점도를 가진 B 및 C류물질을 세정할 때 k＝1.0

〔별표 10〕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27조제2항관련)

	물질의 구분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1. A류물질

	가. 예비세정장치
나. 유해액체물질·물밸러스트 등의 배출관장치 
다. 흘수선 아래의 배출장치(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통풍세정장치(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에 따라 화물창을 정화하는 선박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B류물질

	가. 화물가열장치(녹는점이 15℃미만인 B류물질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제외한다)
나. 스트리핑장치
다. 예비세정장치(별표 8에서 정한 제2항가목1호에 의해서만 행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라. 유해액체물질·물밸러스트 등의 배출관장치
마. 흘수선 아래의 배출장치
바. 통풍세정장치


	3. C류물질

	가. 스트리핑장치
나. 예비세정장치(별표 8에서 정한 제2항가목1호에 의해서만 행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다. 유해액체물질·물밸러스트 등의 배출관장치
라. 흘수선 아래의 배출장치
마. 통풍세정장치

	4. D류물질

	가. 희석수주입장치
나. 유해액체물질·물밸러스트 등의 배출관장치
다. 통풍세정장치


〔별표 12〕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중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33조관련)
1. 배출해역
  가. 제1해역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선으로부터 3해리이상 부터 12해리미만의 해역
  나. 제2해역
    12해리이상부터 25해리미만의 해역
  다. 제3해역
    25해리이상의 해역
2. 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
	해역별처리
        기준 및 방법
폐기물별
	제1해역의
처리기준 및 방법
	제2해역의
처리기준 및 방법
	제3해역의
처리기준 및 방법

	1. 폐지·폐목재류
  등 가연성폐기물

	선박의 항행중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설비로 처리하여 재의 상태로 배출할 것
	선박의 항행중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설비로 처리하여 재의 상태로 배출할 것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할 것


	2.  음식찌꺼기·종  이제품·넝마·유리, 금속·병·도기류 기타 유사한 폐기물
	가.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할 것
나. 25mm이하의    망을 가진 스크    린을 통과할 수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할 것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할 것


	
	  있도록 처리하    여 배출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각설비로 처리    하여 재의 상태    로 배출할 것
	
	

	3. 하    수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를 경과하는 해 역에서 배출할 것. 단,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장치 또는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당해설비를 통하여 하수를 해면아래로 배출할 수 있다. 

  가. 분뇨처리장치 

    (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
    (2) 수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 동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
  나. 분뇨마쇄소독장치 

    (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
    (2) 수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 동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
    (3)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4)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5) 어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


 비  고 

1. 위의 표 “선박의 항행중”이라 함은 대수속도 3노트이상으로 항행하    는 경우를 말한다. 
2. 해양시설로부터 500m이내에서는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한다. 다만,  음식찌꺼기의 해양처리는 육지로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해양시설일 경우 25mm이하의 망을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이 다른 유해물질 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있을 때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거나 배출되어야 한다.

4.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특별해역에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1〕
폐기물을 위한 플래카드(제51조의2제1항관련)

	폐기물 종류
	요  건

	플라스틱 : 합섬로우프, 어망 및 비닐 봉지 포함
	투기 금지

	부유성의 던니지, 내벽지 및 포장재
	육지로부터 25해리이내에서 투기금지

	분쇄 또는 마쇄되지 아니한 종이, 걸레, 유리, 금속, 병, 도자기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
	육지로부터 12해리이내에서 투기금지

	분쇄 또는 마쇄된 종이, 걸레, 유리, 금속, 병, 도자기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
	육지로부터 3해리이내에서 투기금지

	분쇄 또는 마쇄되지 아니한 음식찌꺼기
	육지로부터 12해리이내에서 투기금지

	*분쇄 또는 마쇄된 음식찌꺼기
	육지로부터 3해리이내에서 투기금지

	혼합된 폐기물
	가장 엄격한 배출요건 적용


 * 분쇄 또는 마쇄된 음식찌꺼기는 크기 25mm이하의 철망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 1. 국제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작           성될 것
        2. 플래카드는 최소한 12.5Cmx20Cm 크기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질 것
        3. 조리실, 식당, 선교 및 선내 기타장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해양(기름, 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 검인 신청서(선박용)
	처리기간

	
	7 일

	신
청
인
	①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      소
	
                         (전화:              )

	선
박
	③ 선       명
	
	④ 선 박  번 호
	

	
	⑤ 총   톤   수
	
	⑥ 국 적(선 적)
	

	
	⑦ 선박의 종류
	
	⑦ 재화중량톤수
	

	
	⑨ 주 요 항 로
	
	⑧ 건조 연월일
	

	⑩ 비       고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 제3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해양(기름, 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양(기름,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선박용) 1부
	수 수 료

	
	별표 30에 의함

	
	


 51318 - 00311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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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양경찰청(방제과)

	
	
	
	
	
	

	
	신청서 작성
	
	
	접       수
	

	
	
	
	
	
	

	
	
	
	
	↓
	

	
	
	
	
	심        사
	

	
	
	
	
	↓
	

	
	
	
	
	결       재
	

	
	
	
	
	↓
	

	
	교   부
	
	
	검        인
	

	
	
	
	
	
	
	
	

	
	
	
	
	
	
	
	


 


 [별지 제18호서식]
폐 기 물 기 록 부
(RECORD OF GARBAGE DISCHARGE)

 선명 :                   선박번호 :                             IMO번호 :

 (Ship's Name)           (Distinctive No. or letters)             (IMO No.)

	  일시
(Date/Time)
	선박
위치
(Position of Ship)
	해양에 배출된 폐기물의 양 및 종류
(Estimated Amount Discharged into Sea)
(㎥)
	육상저장시설 등에 
인도한 양
(㎥)
(Estimated Amount Discharged to Reception Facilities or to other ship)
	소각량
(㎥)
(Estimated 
Amount 
Incinerated)
	확인/서명
(Certification on/Signature)

	
	
	종류 2

(CAT.2)
	종류 3

(CAT.3)
	종류 4

(CAT.4)
	종류 5

(CAT.5)
	종류 6

(CAT.6)
	종류 1
(CAT.1)
	기타
(other)
	
	

	
	
	
	
	
	
	
	
	
	
	

	
	
	
	
	
	
	
	
	
	
	

	
	
	
	
	
	
	
	
	
	
	

	
	
	
	
	
	
	
	
	
	
	


비고 : 폐기물의 구분(Garbage Categories)

       종류 1. 플라스틱(Plastic)

       종류  2. 부유되는 화물용깔개ㆍ끼우개 및 포장용내장재 기타 포장물질
              (Floating DunnageㆍLining or Packing Materials)

       종류 3. 분쇄된 종이ㆍ넝마ㆍ유리ㆍ금속ㆍ병 또는 도자기류
              (Ground Paper ProductsㆍRagsㆍGlassㆍMetalㆍBottlesㆍCrockeryㆍetc.)

       종류 4. 종이ㆍ넝마ㆍ유리ㆍ금속ㆍ병 또는 도자기류
              (Paper ProductsㆍRagsㆍGlassㆍMetalㆍBottlesㆍCrockeryㆍetc.)

       종류 5. 음식물쓰레기(Food waste)

        종류 6. 중금속 및 독성이 포함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소각잔재
               (Incinerator ashes except from plastic products which may contain toxic or heavy metal residues)

주 : 음식물 쓰레기외의 어떠한 쓰레기도 특별해역안에서의 배출은 금지된다.  해양에 배출된 폐기물만 종류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수용시설에 배출된 종류 1외의 폐기물은 총 추정량으로 기입할 필요가 있다.

 NOTE : The discharge of any garbage other than food waste is prohibited in special areas. Only garbage discharged into the sea must be categorized. Garbage other than category I discharged to reception facilities need only be listed as a total estimated amount
         선장의 서명(Master's Signature) : ______________  일자(Date) : _________________

 51318 - 01811비                                                           364㎜×297㎜
 98. 5. 14 승인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25호서식〕
	해양오염방지증서추록
※ 이 추록은 해양오염방지증서에 항상 첨부되어야 한다.

   기입란 □에 “예” 및 “적용”의 경우는 “V” 표시로, “아니오” 및 “비적용”의 경우는 “--”표시로 기입하고 ＊표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1. 선박의 요목
   1.1. 선    명 :

   1.2. 선박번호 :

   1.3. 총 톤 수 :

       재화중량톤수(유조선의 경우) :

   1.4, 건조일 :

     1.4.1. ＊건조계약일/개조계약일 :

     1.4.2. ＊용골거치일/개조개시일 :

     1.4.3. ＊인도일/개조완료일     :

   1.5 선박의 용도 :

2. 해양(기름,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
   2.1. 이 선박은 해양(기름,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을 비치하고 있다. .......□
3. 기관구역 기름오염방지설비
   3.1. 기름필터링장치
     3.1.1. 기름필터링장치(＊15PPM, 100PPM)
 □
     3.1.2. 경보장치 및 자동배출정지장치를 갖춘 기름필터링장치(15PPM)
 □
     3.1.3. 배출관장치
 □
   3.2. 선저폐수저장장치 
 □
       탱   크 :

       용   적 :           ㎡
   3.3. 누유방지장치 
 □
   3.4. 슬러지탱크 
 □


	
	탱   크
	용   적(㎥)
	탱   크
	용   적(㎥)
	

	
	
	
	
	
	

	
	
	
	
	
	

	
	
	
	총   계
	           ㎥
	

	


	   3.5. 소각설비(*소각기 또는 유화장치) 
 □
   3.6. 분뇨오염방지설비
     3.6.1. *분뇨처리장치/분뇨마쇄소독장치/분뇨저장장치
 □
     3.6.2. 외부배출관
 □
4. 화물구역기름오염방지설비(유조선에 한함)
 □
   4.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
   4.2. 물밸러스트배출관장치
 □
   4.3. 슬롭탱크
 □


	
	탱   크
	용   적(㎥)
	탱   크
	용   적(㎥)
	

	
	
	
	
	
	

	
	
	
	
	
	

	
	
	
	총   계
	            ㎥
	

	   4.4. 분리밸러스트탱크
 □


	
	탱   크
	용   적(㎥)
	탱   크
	용   적(㎥)
	

	
	
	
	
	
	

	
	
	
	
	
	

	
	
	
	총   계
	            ㎥
	

	   4.5. 클린밸러스트탱크
 □


	
	탱   크
	용   적(㎥)
	탱   크
	용   적(㎥)
	

	
	
	
	
	
	

	
	
	
	
	
	

	
	
	
	총   계
	            ㎥
	

	   4.6. 화물창원유세정설비
□
   4.7.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
   4.8. 이중선체구조기준(＊이중선체구조/이중저구조) 
□
5.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운반선박에 한함) 
□
   5.1. 예비세정장치 
□
   5.2. 배출관장치  
□
   5.3. 흘수선 아래의 배출장치 
□
   5.4. 통풍세정장치 
□
   5.5. 화물가열장치 
□


	   5.6. 스트리핑장치 
□
   5.7. 잔류물배출기록장치 
□
   5.8. 희석수주입장치 
□
   5.9. 유해액체물질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
   이 기록은 모든 점에서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에서 발행하다.
   해 양 수 산 부 장 관    


 51318 - 02521일
                                          210㎜×297㎜
 96. 12. 28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3호서식]
	 제      호
 (Cert. No)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1. 제작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주소 :

     (Address of Manufacturer)

  2. 제작사(수입자)의 성 명 : 

    (Name of Manufacturer or Importer)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3. 설비의 품명 : 

    (Name of Article)

  4. 설비의 형식 및 용량 : 

    (Type & Capacity of Article)

  5. 설비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
     (Certificate of Performance Test)

     번호 :

     (No. of Certificate & Test report)

     교부년월일 :

     (DATE of Issue)

  6. 형식승인일 : 

     (Date of type approval)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rticle has been examined and satisfactorily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MARPOL 73/78)

                          년     월     일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ieries Republic of Korea 


 51318 - 05311일                                                            210㎜×297㎜
 98. 5. 14 승인                                                      보존용지(1종) 6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제1종 유수분리장치”라 함  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100만분의 15이하  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말한다.
  17. “제2종 유수분류장치”라 함  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100만분의 100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5. (현행과 같음)

  16. “기름필터링장치”--------
   -----------------------   ------------------------  ------------------------  ----------------------.

  17.〈삭  제〉
  18. “고점성물질”이라 함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A류 및 B류물질에 대하  여는 화물양하시의 온도에서 25밀리파스칼·초이상인 점도의 물질
    나. C류물질에 대하여는 화물양하시의 온도에서 60밀리파스칼·초이상인 점도의 물질


	  〈신  설〉
제12조(기름오염방지설비등의 설    치기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6조(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유성    혼합물등의 저장 또는 처리)
  ① (생  략)
  1.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는 선저  폐수장치에 저장한 후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자가처리시설, 저장시설 또는 방제·청소업(이하 “자가처리시설 등”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 다만, 유수분리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유수분리장치를 통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 3. (생  략)
	  19.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라 함은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를 말한다.
제12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    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별표 4의2에서 요구하는 상태평가계획검사는 국제협약 부속서 제Ⅰ장 제13G규칙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유성    혼합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
    -----------------------

    -----------------------

    -----------------------

    -----------------------

    -----------------------

    ----기름필터링장치-------
    --------------------기름
    필터링장치---------------
    ----------.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제19조(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대상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할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0조(검인신청)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에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선박을 국제항  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대상 등)  ①---------------

  -------------------------

  -------------------------

  ------. 다만,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선박의 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와 통합될 경우 이 명칭을 해양오염비상계획서로 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검인신청)  ①----------

  ---- 해양(기름)오염비상계획서-------------------------

  -------------------------

  -------------------------

  -------------------------

  -------------해양(기름)오염비상계획서 ----------------

  -------------------------

  ----.

  ②-----------------------

  ----------------------해양 

  (기름)오염비상계획서 -------

  -----------.


	제21조(검인증서의 교부)  ①해양경찰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대한 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7에 의한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  ①법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방법은 별표 8과 같고,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기름과 유사한 유해액체물질을 제9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8 및 별표 9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유해액체물질기록부)

  ① (생  략)
  1. (생  략)
  2.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에       관한 사항

	제21조(검인증서의 교부)  ①----

  -------------------------

  ---해양(기름)오염비상계획서-- 

  -------------------------

  -------------------------

  해양(기름)기름오염비상계획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유해액체물질의 처리 및 배출방법)  ①--------------
  -------------------------

  처리방법,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은 별표 8과 같고, 예비세정방법--------------.
  ②-----------------------

  -------------------------

  -----------------------별표 8----------------------

  --------.

제30조(유해액체물질기록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수용시설에 화물의 잔류물       및 혼합물의 배출에 관한 사항


	  3.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외의      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세정수의 해양배출에 관한사항
  5. ∼ 6. (생  략)
  ② (생  략)
  〈신  설〉

	  3. 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세정수, 물밸러스트 및 잔류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또는 정화방법에 의한 제거에 관한 사항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①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은 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선박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통합될 경우 그 명칭을 해양오염비상계획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 유해액체물질의 유출사고발  생시 선박의 선장이 취하여야


	  〈신  설〉

	    할 보고절차에 관한 사항
  3. 유해액체물질의 유출을 줄이  기 위하여 선박의 선원이 취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주요제원,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선박의 선원에 대한 방제교      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유해액체물질의 유출사고 발  생시 그 사실을 통보할 연안당사국의 기관명칭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검인신청 등)  ①제30조  의2의 규정에 의한 해양(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대상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에 당해 선박의 해양(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선박안의 일상생활에서 생  기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제51조(폐기물기록부)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기록부는 최종기재를 한 날로부터 3년간 당해 선박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4(검인증서의 교부)  해양  경찰청장은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에 대한 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해양(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7에 의한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선박의 통상적인 운항중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등)  -----------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중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배출 ---------
  --------------.

제51조(폐기물기록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삭  제〉
제51조의2(플래카드 및 폐기물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①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의 길이 12미터이상의 모든 선박은  플래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플


	제53조(검사의 신청)

  ① (생  략)
  1. (생  략)
	  래카드의 내용과 크기 등은 별표 31과 같다.
  ②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의 비치대상 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400톤이상의 선박
  2.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  원 15인이상의 선박(1시간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국제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 저장, 가공처      리 및 폐기 절차
  2. 계획서의 시행 책임자 지정
  3.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장비  를 본선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
제53조(검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발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설명서 
    나. ∼ 아.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제56조(중간검사)

  ① (생  략)
  ② (생  략)
  1. 제1종 중간검사 : 정기검사후  3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2. (생  략)
  ③ ∼ ④ (생  략)
제61조(협약증서의 교부)

  ① (생  략)
  ②협약증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및 별지 제28호서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설명서 
    나. ∼ 아.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중간검사)
  ① (생  략)
  ② (생  략)
  1. ------- : --------------
    2번째 또는 3번째---------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협약증서의 교부)

  ① (생  략)
  ②-----------------------

  -------------------------

  -------------------------

  -------------------------

  -------------------------

  -------------------------

  -------------------------

  -------------------------


	  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추록 또는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에 의한 협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검사등의 대행)  ①법 제28  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교부,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및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65조(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연장)
  ① (생  략)
  ②어장에서 조업중 또는 성어기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월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

  -----------.

제62조(검사등의 대행)  ①-----
  -------------------------
  -------------------------
  -------------------------
  -------------------------
  -------------------------
  -- 해양(기름,유해액체물질)오염    비상계획서----------------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연장)
  ① (생  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해양오염방지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
  -------------------------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전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  략)
제103조(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신청)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수분리기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세정기
  7. 유량계
  8. 분뇨처리장치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소각기
  11. 유화기
  ② (생  략)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신청)  ①-------------

  -------------------------

  -------------------------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형식승인을위한성능시험기준및검정기준”에 의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자재·약제의 형식승인신청)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오일펜스
  2. 유처리제
  3. 유흡착제
  4. 유겔화제 
  ② (생  략)
제105조(성능시험)

  ① (생  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설비가 이 규칙에 의한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4조(자재·약제의 형식승인신청)
  ①-----------------------

  -------------------------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한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성능시험및검정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성능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다만,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
  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② ∼ ④ (생  략)
제106조(형식승인증서의 교부)
  ① (생  략)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자재·약제의 명칭·제작사·형식·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형식승인을위한성능시험기준및검정기준”중에서 외관검사만 시행하고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제품의 기본골격 및 주요구  조물이 동일한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제작된 것
  2. 제품의 기본골격 및 구조가 같은 형을 가지거나 용량의 차이에 따라 크기 및 무게가 다른 것
  3. 동일한 오염방지처리방식을 채택한 것
  4. 동일한 제조사업장에서 제조,제작된 것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6조(형식승인증서의 교부)
  ① (생  략)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그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 ---------------------
  ------------------------.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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